










차 체회의75

가. 수재

(1) 양형

○ ( , , , , , , ,

) : - ‘ ’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(2) 집행 참 사

























나. 재

(1) 양형

(2) 집행 참 사

가. 형 고 형량

(1) 변호사 아닌 사 취 견( 109 ) :

(2) 청탁 알 목 수수 견· ( 111 ) :

1 1,000 - 4 2 - 8 6 - 1

2
1,000 ,

3,000
4 - 8 6 -1 10 - 2

3
3,000 ,

5,000
6 - 1 6 10 - 2 1 - 3 6

4
5,000 ,

1
1 - 2 6 1 6 - 3 6 2 6 - 5

5 1 2 - 4 3 - 6 4 - 7

1 3,000 - 6 4 - 10 6 - 1 6

2
3,000 ,

5,000
6 - 1 8 - 1 6 1 - 2 6

3
5,000 ,

1
10 - 2 1 - 2 6 2 - 3 6



(3) 재 ·수사 목 등 수수( 110 )





나. 양형

(1) 변호사 아닌 사 취 ( 109 )

(2) 청탁 알 목 수수· ( 111 )



4 1 1 6 - 3 2 - 4 3 - 5





다. 집행 참 사

(1) 공 주도 역할

(2) 다 집행 참 사

차 체회의76



가. 양형 원회 검 지시 사항에 한

(1) 검 지시 사항 차 체회(2013. 10. 25. 52 )

(2) 결과







나. 양형

(1) 미필 고 행 지 경우 체포감 경우만 견( ․



립 고 학 경우는 특별감경 에 포함시키, ․

견 )

(2) 수 또는 내 고



(3) 처 원

- ,

.

-

.



(4) 가혹행 가 는 경우 체포감 에 하여 만 용( )․

(5) 누 , 누 에 해당하지 않는 동 실형 과 집행 료 후(

미만10 )



(6) 주 또는 약 한 만취상태에 행에 한 처리 체(

포감 경우)․

○

( , , ).․ ․

①

.

② ①

.

가. 고 형량

(1) 다수 견( 수환 현 승원 혁 진 함 천, , , , , )



6 - 1 6 10 - 2 6 2 - 5

1 2 - 4 3 - 6 4 - 8

2 3 - 6 4 - 8 6 - 10

1

· /

· ·

/ ·

- 10 8 - 1 6 1 - 3

2 · 2 - 4 3 - 6 4 - 8

3
/

·
3 - 6 4 - 8 6 - 10

(2) 수 견 주용( , )

1 4 - 1 8 - 2 1 6 - 3

2 6 - 1 6 10 - 2 6 2 - 5

1 - 6 4 - 10 8 - 1 6

2 · - 8 6 - 1 4 1 - 3



나. 양형

1 4 - 1 8 - 2 1 6 - 3

2 6 - 1 6 1 - 3 1 6 - 5

1 - 6 4 - 10 8 - 1 6

2 · - 8 6 - 1 4 1 - 3

6 - 1 6 1 - 2 6 2 - 5

1 2 - 4 5 - 7 6 - 8

2 3 - 6 7 - 9 6 - 10

1

· /

· ·

/ ·

- 10 8 - 1 6 1 - 3

2 · 2 - 4 3 - 6 4 - 8

3
/

·
3 - 6 7 - 9 6 - 10



(1) 상 상 죄19



.•

- ( 12

)

- ,

-







(2) 미만 상 죄19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차 체회의77



가. 수재

(1) 양형





















(2) 집행 참 사























나. 재

(1) 양형

(2) 집행 참 사



가. 형 고 형량

(1) 재 ·수사 목 등 수수( 110 )

나. 양형

(1) 타 환 공탁 포함( )

(2) 가담 도 실 득액 극 경미한 경우‘ ’ ‘ 행가담

또는 행동 에 특 참 할 사 가 는 경우 변호사 아닌’(

사 취 )



1 3,000 - 6 4 - 10 6 - 1 6

2
3,000 ,

5,000
6 - 1 8 - 1 6 1 - 2 6

3
5,000 ,

1
10 - 2 1 - 2 6 2 - 3 6

4 1 1 6 - 3 2 - 4 3 - 5





(3) 청탁알 업 같 직 에 사하는 공 원 거나 그러한․

격 사 한 경우 청탁알 목 수수( )․

다. 집행 참 사

(1) 사회 계

가. 양형

(1) 미필 고 행 지 경우 체포감 학( )․ ․

(2) 수 또는 내 고

(3) 처 원









(4) 가혹행 가 는 경우 체포감 에 하여 만 용( )․









(5) 누 누 에 해당하지 않는 동 실형 과 집행 료 후, (

미만10 )







나. 주 또는 약 한 만취상태에 행에 한 처리 체포( ․

감 경우)

·○

( , ).

①

.

② ①

.

가. 고 형량 차 체회 동 하게 견 립76–

(1) 통계 료











 최근 법 개정 로 법정형 년 하 에서‘5 ’※

년 상 년 하 로 상향‘1 , 10 ’







최※

근 법 개정 로 법정형 년 하 에서 년 하 로 상향‘5 ’ ‘7 ’



최근 법 개정 로 법정형 년 상 에서‘5 ’※

년 상 로 상향‘7 ’

(2) 다수 견 강수진 혜( , , 수환 수 승원 혁, , , ,

진 함 천, )



6 - 1 6 10 - 2 6 2 - 5

1 2 - 4 3 - 6 4 - 8

2 3 - 6 4 - 8 6 - 10

1

· /

· ·

/ ·

- 10 8 - 1 6 1 - 3

2 · 2 - 4 3 - 6 4 - 8

3
/

·
3 - 6 4 - 8 6 - 10

(3) 수 견 주용( , )

1 4 - 1 8 - 2 1 6 - 3

2 6 - 1 6 10 - 2 6 2 - 5

1 - 6 4 - 10 8 - 1 6

2 · - 8 6 - 1 4 1 - 3



나. 양형

(1) 상 상 죄19

1 4 - 1 8 - 2 1 6 - 3

2 6 - 1 6 1 - 3 1 6 - 5

1 - 6 4 - 10 8 - 1 6

2 · - 8 6 - 1 4 1 - 3

6 - 1 6 1 - 2 6 2 - 5

1 2 - 4 5 - 7 6 - 8

2 3 - 6 7 - 9 6 - 10

1

· /

· ·

/ ·

- 10 8 - 1 6 1 - 3

2 · 2 - 4 3 - 6 4 - 8

3
/

·
3 - 6 7 - 9 6 - 10



.•

- ( 12

)

- ,

-



·

·













(2) 미만 상 죄19

가. 양형 수 경

나. 주 원 검 결과 약

(1) 죄 변경



(2) 약취 매매 수수 닉 포함 만 한 경우· ( · · · )



▪ 1 ( · · )



▪ 2 ( · · · · · ), 3

( · · ·

· · ), 4 ( · )







▪ 5 ( · )



▪

▪

▪



․ 287
289 1

287 289 ․ 292 1











․ ․ ․
287 289

․ ․
292 2

5 2 1 2

288 1
289 2

288 2

288 3
288 3

289 3

289 4
289 4

5 2 1 1













(3) 약취 후 피해 신체 해한 경우·









․ ․ ․ 290 1

․ ․ ․
290 2







(4) 약취 후 재 등 취득한 경우․ ․



(5) 약취 후 사망 결과가 생한 경우․







ㆍ 5 2 2 4

324 4

․ ․ ․
291 2







다. 검찰 원 견 약

(1) 형 고 형량

주무 원 형분류안에는 체로 동 하나 고 형량범 에 하여:

는 부 견 주무 원과 다른 부분 밑 로 표시( )

·



·

(2) 양형 집행 참 사



IV. 향후 일


